
결혼식은개인에게는평생에한번있는좋은일일뿐만아니

라집안의경사다. 그런데결혼식때예식장사용과관련한소비자불만과피해가어제

오늘의이야기는아니다. 일부예식장은웨딩드레스이용을강요하거나사용하지않은부대품이나부대시설

비용을징수한다. 또한사진·비디오촬 과관련된피해도다양하게발생한다. 이러한피해가발생할때소비자의

정신적고통을인정하여예식장업자·촬 업자는위자료를지급하라는판결이나왔다.

P씨는서울여의도에있는예식장에서오후1시 30분에예식을진행하는것으로수개월전예약을마쳤다. 결

혼식10일전예식장측이1시간30분으로정해진예식시간을1시간으로단축해진행함에따라그전결혼식하객

과P씨의하객이뒤섞이는등혼란스러운가운데예식이진행되어자신의체면이손상됐다며소송을제기했다.

결혼식장과부대시설을제공하는예식장은예식시간의시간간격을충분히확보해줌으로써결혼당사자와가

족및하객들이불편을겪는일이없도록해야함에도불구하고1시간30분소요되는예식시간을1시간으로단축

해P씨는예식전에하객을접대할여유조차갖지못하고서둘러식장에입장하게됐다. 또한P씨앞에거행된결혼

식하객과P씨의하객이뒤섞여혼란스러운가운데결혼식이거행됐다. 

법원은‘ P씨와그가족의체면이손상되는등정신적인고통을받았을것이경험칙상인정된다’며‘ 예식장측은

박씨에게위자료로7백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K씨와 L씨는M스튜디오라는사진관을경 하는C씨에게자신들의결혼식장면에대한사진촬 을 45만6천

원에, 비디오녹화는12만원에의뢰했다. 결혼식당일사진촬 은문제가없었다.

그러나촬 기사의잘못으로50분간의비디오녹화시간중처음10분간식전야외에서의녹화부분만정상적

으로재생되었을뿐그이후결혼식장면부터폐백에이르는녹화종료까지의 상은횡선이위에서아래로내려오

는현상이계속나타나고선명하지도않아, 소송을제기했다.

법원은사진관을경 하는C씨에게비디오녹화기사가결혼식장면을제대로녹화하지못해피해를입은K씨

와L씨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결했다. 그리고결혼식장면의녹화가제대로안돼정신적고통을받았

을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그들각각에대하여1백만원의위자료를지급하라고판결을내렸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하면사용하지않은부대품·부대시설에대해서는비용을징수할수없고, 소비자의

동의없이촬 한사진금액은환급해주도록돼있다. 결혼식과관련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예식장과사진관

을선정할때계약내용을꼼꼼히검토하고계약을체결해야한다. 계약과관련된광고지·계약서등증빙자료는

잘보관하고있어야문제가생겼을때해결하기가쉽다.

1999. 8. 소비자시대 51

재미있는 판례 여행

결혼식때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판례

판례


